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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장 원 봉**

 1)

Ⅰ. 들어가는 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 분야1)에서 사회 기업은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데 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2007

년 이후 청소원  환경미화원 직종은 지속 으로 확 추세이며, 형 인 고령자 집 직업이

라는 특성을 보인다. 청소원  환경미화원, 그리고 경비직 등의 용역직은 상용근로자 비율보다 

임시근로자 비율이 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도 반에 이르고 있다. 

청소  경비직의 임 수 은 두 직종 모두 법정 최 임  수 에 연동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

며, 연령  경력 상승에 한 인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자, 2014).

강승복(2011)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분석결과 2011년 3월 재 우리나라의 청소

용역 근로자는 모두 288천 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45천 명(50.3%), 여성이 143천 명

(49.7%)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 임 근로자의 남녀성비(남성 57.6%, 여성 42.4%)와 비교하여 

여성근로자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9.7세로 

체 임 근로자 평균연령 40.8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2.9년으로 체 임 근

로자 평균수치인 5.4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용역 월평균임 은 978천 원으로, 

* 이 글은 황덕순 외(2015),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제4장의 일부

를 정리한 것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jwbbong@hanmail.net).

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분야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9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94 청

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중분류)-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소분류)-9412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세분류)-94121 쓰레기 수거원/94123 재활용품 수거원/94129 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

원(세세분류)에 해당된다. 한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E.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대분류)-38.폐기물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중분류)-381.폐기물수집운반업(소분류)-3811.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세분류)-38110.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세세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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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임 근로자의 월평균임  2,026천 원의 48.3% 수 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 근로자의 사회

보험가입은 비교  양호한 상태 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비 을 보면 체 근로자와 비

교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민연 은 청소용역 근로자의 가입비 이 

37.5%로 체 근로자의 65.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청소용역 근로자들 에 국민

연  납입연령인 만 60세를 과한 고령층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  경비용역직 노동자는 표 으로 임 과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며, 이로 인해 지속 인 노사분규를 야기하며 사회  비용을 래하고 있다. 임 과 고용불

안으로 인한 미화ㆍ경비용역직의 노사분규는 용역회사와 원청기 의 계약 계라는 고용구조

의 특성으로 인한 구조  문제로 야기된다. 원청기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용역회사는 원청

과의 지속 인 계약유지를 한 최 가입찰과 단기이윤의 창출을 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한 좀 더 장기 인 비 과 다양한 시각으로 

청소ㆍ경비용역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내 주요 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러 학에서도 청소ㆍ경비용역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한 요구는 커져 갔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이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데 커다란 향을 미치기도 하 다. 특히 서울시립 와 부산 학교 등 몇 개 학에

서는 청소ㆍ경비용역직 노동자들을 직  고용하는 방안을 세우기도 하 다.

한 성남시는 청소원  환경미화원분야의 용역계약을 사회 기업(성남시민기업)과 배타

으로 체결함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기도 하 다. 더불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최근 많은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의 동조합 설립

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ㆍ경비용역직의 노동자들 역시 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어지기도 하 다. 이 같은 노동자들

의 자율 인 동조합 설립은 기업집단의 고용 없는 성장 기조 속에서 안 인 고용구조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를 비롯한 사회 인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재 용역회사와 원청기  간의 하도 계약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행을 지양

하고, 용역회사를 배제하고 청소ㆍ경비용역직 노동자들을 직  고용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직

원 동조합이나 사회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안 인 고용형태에 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 으로 임 의 단순노무직으로 인식되어 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회 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여, 표 인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임 체계를 

심으로 동종 분야의 일반기업과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 기업의 임

구조에 향을 미치는 업종별 환경과 제도  한계를 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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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기물 수집운반업 노동자의 규모 및 고용실태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2012년 기 )에 의하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료재생업의 사

업체 수는 10,225개소로 체산업  6.8% 으며, 종사자 수는 108,092명으로 체산업  

4.3%에 이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4년 기 )에서 산업분류에 따

른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료재생업의 종사자 평균연령은 46.8세로 평균근속연수는 5.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근로일수는 월평균 22.1일이며, 총근로시간 수는 187.3시간이었다. 그리

고 월 여총액은 2,609,57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4년 기  하수ㆍ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종사자 평균연령/임   근로조건

산업분류별

2014년 기준

평균연령

(세)

평균근속연수 

(년)

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수 

(시간)

월급여총액 

(원)

전 체 40.4 6 20.7 175.9 2,753,757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 

경복원업(37～39)
45.9 6.3 21.4 181.6 2,695,919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44.1 8.1 19.4 169.4 2,727,545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46.8 5.8 22.1 187.3 2,609,577

환경정화및복원업 43.2 6.4 20.1 164 3,260,441

자료 : 고용노동부, ｢2014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재구성.

같은 자료에서 한국표 직업분류에 의한 청소원  환경미화원의 평균연령은 57.2세 으며, 

평균근속연수는 2.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근로일수는 21.9일이며, 총근로시간

수는 164.3시간이었다. 그리고 월 여총액은 1,337,542원으로 나타났다.  

<표 2> 2014년 기  청소원  환경미화원 평균연령/임   근로조건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2014년 기준

평균연령

(세)

평균근속연수 

(년)

근로일수

(일)

총근로시간수 

(시간)

월급여총액 

(원)

전직종 40.4 6 20.7 175.9 2,753,757

단순노무 종사자(9) 48.5 3.4 21 187.7 1,632,58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94) 58.2 3 20.3 188.5 1,414,636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941) 57.2 2.9 21.9 164.3 1,337,542

자료 : 고용노동부, ｢2014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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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부(2011)에 의하면, 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행하는 허가업체 수가 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행업체의 수는 2004년 673개소에서 

2009년 826개소로 증가하 다. 

<표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 수 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집․운반 허가업체 수(개) 673 681 689 694 792 826

자료 : 환경부(2011),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재인용.

2009년 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의 규모와 수입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

고 있는데, 도 지자체와 비교하여 역시 지자체의 행업체 수가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1개 역시당 평균 47.3개의 행업체가 있으며, 최  115개, 최소 8개로 나타났다. 1개 

도당 평균 행업체 수는 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08년 자료에 의하면, 국의 

689개 행업체는 6,907 의 차량(업체당 평균 10 ), 15,116명의 환경미화원(업체당 평균 22

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행비용은 7,7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업체 수의 확 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분야의 소규모 업

체들을 시장경쟁의 심화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Ⅲ.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사례조사

1. 사회 기업 (주)삶과환경

가. 설립배경2)

 

(주)삶과환경의 설립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처리제도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역시 는 일반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를 거쳐야만 매립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에 청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처리를 한 행업체 선정 

2) 이 부문의 내용은 (주)삶과환경의 10주년 기념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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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 다. 그리고 2004년 8월에 청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실업빈곤 계층에 한 사

회  일자리의 제공과 올바른 폐기물 정책에의 시민참여를 해서 행업체 선정에 참여할 것

을 논의하 다. 이어서 2004년 9월 19일 청주시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른 공익성 확보를 한 

련 단체장 모임을 갖고, 9월 21일에 충북실업극복 의회, 사회 기업 미래자원, 청주자활후

견기 , 청주시노인종합복지  등이 행업체 선정 참여를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 다. 그리

고 10월 1일 컨소시엄 참여단체를 심으로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탁사업을 

한 비 원회를 구성하고 ‘사회 기업 삶과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결정

하 다. 청주자활후견기 은 인력지원  사업진행을, 충북실업극복 의회는 사업진행실무, 

청주시노인종합복지 은 부 사업진행  사업진행, 사회 기업 미래자원은 장비  기술자문

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 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탁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제출

하여 탁업체 4곳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

기업 삶과환경은 모충동, 수곡동, 사창동 일 를 심으로 한 사업구역의 가정  소규모 식당 

등 사업장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청주자원화시설까지 운반하는 행 

업무를 2005년부터 2007년 3연간 탁계약으로 시작하 다. 

2005년 4월에 청주시지속가능발 실천 의회가 심이 되어 청주시 청소행정 담당자들과 

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민 의기구가 결성되면서, 삶과환경 표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4개월간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통계자료에 한 분석결과를 

토 로 청주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 과에 한 문제와 생태  처리방법 등의 논의를 통해서 

극 인 음식물 쓰 기 감량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6

년 1월 폐기물 자원화를 진하기 한 자원순환포럼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자원순환포럼과 

청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  6시까지 2명이 

한 조가 되어 음식물 쓰 기 투하상태를 모니터하는 활동을 개했다. 모니터링 결과 작업자 

등이 탑승하여 계근하는 문제나, 음식물 쓰 기 투하 후 실제의 빈차 량이 청주시에서 인정

하는 빈차 량과 차이가 나는 문제 등이 확인되며 음식물 쓰 기 수거운반 차량의 계근 방식

의 개선을 청주시에 요청했다. 7월에는 청주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자원순환포럼이 주 하는 청

주시 음식물 쓰 기 자원화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음식물 쓰 기의 발생량을 감소시

키기 해서는 수거업체에 한 수수료 지 방식을 기존의 수거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에

서 일률 으로 해당 구역의 세 수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를 통해 부정 계근의 여지를 없애고, 무단배출을 이기 해 배출자의 수수료 지  

방식을 월별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상수도 요 에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의 수수료 부과방식에 한 문제제기는 2008년 3월 주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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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구에 이르게 되고, 6월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탁처리 업무에 한 감

사를 통해 수거운반 차량당 7톤 이상으로 계근된 양에 해서 탁처리 업체의 부당한 처리량 

부풀리기로 인정하고 수거운반차량 재함 불법 개조  강매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 검 편법 합격처분 취득 등을 확인하고, 음식물 쓰 기 부풀리기로 인해 추가 지

된 2,400만 원과 계약기  련 1,500만 원 등 부당 수수료를 환수하며, 청소행정 련자를 

징계하도록 청주시에 권고했다. 

2008년 12월에는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 법인으로 환한 삶과환경이 노동부 사회 기업으

로 인증되었다. 탁구역 내 가정  소규모 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 기의 수집운반과 

자원순환, 지역환경개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자체 청소행정 탁업무수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의미를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청주시의 음식물 쓰 기 수거운반 

리 부실에 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자원순환포럼은 청주시와 기존 업체들의 갈등이 불거지

면서 활동을 단하게 된다.

2010년 6월에 삶과환경은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행업체로 청주시와 재계약을 

맺게 되며, 신규계약에 따라 기존 6개 업체가 동등하게 청주시 역을 1/6로 나 어 수거운반

을 담당하기로 하 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다시 탁계약을 맺게 되는데, 기존의 3년 탁계

약에서 2년 탁계약으로 축소된다.

한편 2008년에 활동을 단하 던 자원순환포럼은 2013년에 다시 복원되어, 기존의 민간포

럼에서 청주시 환경정책과가 참여하는 민․  거버 스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자원순환포럼은 청주시 자원순환 정책과 황을 모니터하고, 련 인 ․물  인 라를 구축

하는 역할을 하 다. 특히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  경제 활성화가 주요한 의제  하나로 제안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 한 수수료 부

과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수거 구역의 세 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 하게 

되었다. 이는 음식물 쓰 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상과 함께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

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고려된 결과 다. 

나. 동종업체와의 임금 비교

사회 기업 (주)삶과환경의 임 수 은 동종업체와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0년 6월부터 기존의 6개 업체가 동등하게 청주시 역을 1/6로 나 어 수거운반을 담당하

기로 한 조건이 지속 으로 유지된 가운데, 6개 구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직 인건비 

연간 총액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음식물 수거운반의 직 인건비 원가산정액은 6개 구역에서 동

일하게 511,296,631원이 용된다. 그리고 구역별로 작업의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가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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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구역별 기 액이 산정된다. 그리고 랜덤으로 5차례 ±3의 사정율 용수치를 뽑아서 

평균값을 계산한 사정률을 용하여 정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 으로 낙찰 액을 평가하

는 입찰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삶과환경은 타 구역의 업체보다 낙찰 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51,251,488원의 추가지

액으로 인해 직 인건비 연간 총액이 473,118,868원으로 타 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삶과환경의 추가지 액은 수거원 1인에 한 인건비와 근속수당 그리고 직책수당을 추가

한 액이다. 아래 표의 원가는 운 원 4인과 수거원 7인을 기 3)으로 산정된 액인데, (주)삶

과환경은 운 원 1인과 수거원 2인으로 운 되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작업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원 1인을 추가 고용함으로써 노동 강도의 완화와 효율 인 인력운용을 도모하

다. 한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의 책정을 통해서 임 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하 다.  

<표 4> 업체별 직 인건비 연간 총액 비교(운 원 4인+수거원 7인 기 )

(단위: 원)

원가 가중치  기초금액 사정률  예정가격 투찰률  낙찰금액 차액

1구역 511,296,631 -0.23% 510,120,649  99.95% 509,871,439 86.896% 443,057,885 -30,060,983 

2구역 511,296,631 -0.22% 510,171,778  98.56% 502,825,895 88.263% 443,809,220 -29,309,648 

삶과환경 511,296,631 -4.14% 490,128,950  99.75% 488,906,198 86.288% 421,867,380 

추가지급액 : 

51,251,488

(수거원1인+근속수

당+직책수당) : 

총액 : 473,118,868 

4구역 511,296,631 -1.38% 504,240,737 100.55% 507,018,172 86.155% 436,821,506 -36,297,362 

5구역 511,296,631 -0.25% 510,018,389 100.01% 510,065,051 87.442% 446,011,082 -27,107,787 

6구역 511,296,631  3.99% 531,697,367  99.77% 530,472,665 83.554% 443,231,131 -29,887,738 

자료 : 삶과환경 내부자료.

하지만 직 인건비 연간 총액수 은 운 원과 수거원 등의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운 원의 직 인건비 지 총액은 타 업체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거원은 타 업체

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직 인건비 지 총액 기 을 용한 비교이며, 

타 업체에 비해서 수거원 1인을 추가 고용하여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주)삶과환경의 경우, 더 

많은 휴무일수와 완화된 노동 강도의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삶과환경의 작업조는 

차량 1 당 운 원 1인과 수거원 2인으로 구성되며, 체 운 원 4인과 수거원 8인을 상으로 

조별 3인으로 구성되어 4개조로 운 되고 있다. 그래서 조별 근무시간은 4주를 기 으로 3주 

3) 구역별 기본구성은 차량 3대와 차량당 운전원 1인과 수거원 2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전원 3인과 수거원 6인

으로 구성되었으나, 주5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운전원 1인과 수거원 1인을 추가로 적

용하여 운전원 4인과 수거원 7인을 기준으로 원가가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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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와 1주 3일 근무로, 실질 근무일수는 15일로 구성된다. 

<표 5> 각 업체별 운 원 1인 연간 지 총액(퇴직  포함)

(단위: 원)

원가 가중치 기초금액 사정률 예정가격 투찰률 지급총액 차액

1구역 48,136,057 -0.23% 48,025,344 99.95% 48,001,882 86.896% 41,711,716 -345,018 

2구역 48,136,057 -0.22% 48,030,158 98.56% 47,338,579 88.263% 41,782,450 -274,284 

삶과환경 48,136,057 -4.14% 46,143,224 99.75% 46,028,108 86.288% 39,716,734 

근속수당 :   540,000

직책수당 :  1,800,000

지급총액 : 42,056,734 

4구역 48,136,057 -1.38% 47,471,779 100.55% 47,733,261 86.155% 41,124,591 -932,143 

5구역 48,136,057 -0.25% 48,015,717 100.01% 48,020,110 87.442% 41,989,744  -66,990 

6구역 48,136,057 3.99% 50,056,686 99.77% 49,941,386 83.554% 41,728,026 -328,708 

자료 : 삶과환경 내부자료.

<표 6> 각 업체별 수거원 1인 연간 지 총액(퇴직  포함)

(단위: 원)

원가 가중치 기초금액 사정률 예정가격 투찰률 지급총액 차 액

1구역 45,536,057 -0.23% 45,431,324  99.95% 45,409,129 86.896% 39,458,717 1,347,226 

2구역 45,536,057 -0.22% 45,435,878  98.56% 44,781,654 88.263% 39,525,631 1,414,139 

삶과환경 45,536,057 -4.14% 43,650,864  99.75% 43,541,966 86.288%

37,571,492

근속수당: 540,000원포함시에

지급총액: 38,111,492원 
-

4구역 45,536,057 -1.38% 44,907,659 100.55% 45,155,018 86.155% 38,903,305  791,814 

5구역 45,536,057 -0.25% 45,422,217 100.01% 45,426,373 87.442% 39,721,729 1,610,237 

6구역 45,536,057  3.99% 47,352,946  99.77% 47,243,874 83.554% 39,474,146 1,362,655 

자료 : 삶과환경 내부자료.

<표 7> 삶과환경 근무일 집계표

(단위: 일)

근무일 주휴일 무급휴무 유급휴무 총근무일

1조 15 4 4 5 28

2조 15 4 4 5 28

3조 15 4 4 5 28

4조 15 4 4 5 28

자료 : 삶과환경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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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임금실태 개선을 위한 쟁점 및 과제 

사회 기업 (주)삶과환경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의 임 실태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행계약기간, 행수수료 지 방식, 그리고 행자에 한 행실  평가 기  등

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기업 (주)삶과환경은 2013년 1월에 청주시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4차 행 업무

를 2년 계약을 맺게 되었다. 3차 행계약까지 3년 계약을 맺다가 4차 행계약은 2년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사실 행업체 입장에서 계약기간은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주요

한 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가장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잦

은 행계약 갱신과 불안정한 행계약은 노동자들로 하여  고용불안정을 느끼게 하며, 수

집․운반 업무구역이나 계약 액  행수수료 지 방식 등의 행계약의 잦은 변경은 근로

조건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행수수료 지 방식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되는데, 톤당 단

가제에서 세 수에 따른 월정액 지 방식으로의 환은 일정한 여수 을 보장한다는 에

서 정 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  월정액의 수 에 따라 여수 이 결정되면서 정수

의 월정액이 책정되는 것이 요하게 되었다.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 평가기 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2013년도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자에 한 행실  평가기  용지

침｣에 의하면, 평가내용은 바른 수거 정착(바른 수거),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시민 배려), 

불만사항에 한 신속한 응(만족도 제고),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서비스 기반 강화) 등으

로 다각화되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한 보건․ 생․복지 책을 실 평가에 포함하고 해

당 사업장에 한 만족도도 포함시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 다. 하지만 노동

자의 임 수 은 실 서류 평가분야에만 반 되어, 3  정도의 배 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B 동조합

가. 설립배경4)

 

B 동조합은 주에서 청소를 행하던 한 미화업체에 소속되었던 미화원 16명이 2012년 

12월 14일에 창립한 동조합이다. 이 동조합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

4) B협동조합 설립과정은 조합의 내부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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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빚던 청소 행업체 미화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 으로 설립하 다. B

동조합은 계약해지와 함께 일자리를 잃을 기에 처한 미화원들이 동조합을 설립해 청소

행에 나선, 국 최 의 사례로 손꼽힌다. 

민주노총 주일반노조와 동산미화(이  용역업체) 지회는 기에 A구청의 직 고용을 교

섭의 목표로 설정하고자 하 다. 하지만 A구의 산조사 결과 직 고용의 인력 산이 9명으

로 제한되어 있다는 을 악하고 직 고용을 실 인 안으로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고 단하 다. 그리고 제3의 안을 구상하던 과정에서 동조합을 고려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14일에 창립한 B 동조합은 2012년 12월 28일 동조합 사업자등록과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생활폐기물 행계약 체결을 하 다. 그리고 2013년 1월 2일 B

동조합은 업무를 개시하 으며, 2월 1일 개소식을 가졌다. B 동조합은 조합의 공정한 운

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는 노동문제 문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추 하 으며, 지속

인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동조합에 한 이해를 높여 나갔다. 특히 빈번한 내부 회의

를 통해 민주 인 의사결정구조 정착과 조합의 소유주인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 다.  

한편 주 역시 A구의회는 2013년 9월 12일에 ‘A구시설 리공단설립 운 조례’를 가결

하 다. A구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사업의 불합리한 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산 감을 목 으로, 30년 동안 독  구조로 각종 폐해를 

발생시키던 행사업을 A구시설 리공단으로 이 하고자 하 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주 역시 A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사업이 A구시설 리공단으로 업무 이 ․통합되

었다. 물론 기존의 일부 A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가 2015년 6월에 A구시설 리공

단으로 이 하도록 규정한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 으나, 주지법 행

정1부는 6월 28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가 A구를 상 로 제기한 ‘A구시설 리공

단 설치  운  조례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하 다. 

하지만 B 동조합은 행 업무를 A구시설 리공단으로 이 ․통합하지 않고, 동조합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기존 행업체 근로자 총 150명 에 16명을 B 동조합 인력으로 배

정할 것을 요청하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동조합의 조합원 에서 이 을 희망한 8명이 

A구시설 리공단으로 이 하 으며, 기존 행업체에서 A구시설 리공단으로의 이 을 거부

하고 B 동조합으로 이 하고자 한 8명이 새롭게 조합원으로 참여하 다. B 동조합으로 이

한 이들 8명은 지역일반노동조합 활동부터 B 동조합 활동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A구청

에서는 A구시설 리공단으로 통합되기를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B 동조합 조합원들

은 노동자들의 자조 인 작업장을 지속 으로 유지․발 시키고자 하는 목 으로 이를 거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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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종업체와의 임금 비교

B 동조합의 창립과 더불어 A구청과의 행계약 업무 개시 이후에 조합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보다 임 인상을 들 수 있다. 2013년도 동조합 설립시기에, 동종업계 타 업체 여수

이 160만～170만 원 수 인 데 비해, 당시 동일노동 동일임 을 여원칙으로 정한 B 동조합

은 210만～220만 원 수 의 여가 지 되었다. 이는 이  용역 업체 던 동산미화의 여수

에서 25% 정도 인상된 것이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가 일반 리비 5%, 회사이

윤 5%, 부가가치세 10%  노동자 1인당 간 비용을 회사 이윤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B 동조합은 행업체에 비해서 상 으로 여인상의 여지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B 동조합에서 동산미화 용역업체 시기부터 일해 온 50  후반의 임○○ 씨의 

2013년도 월 여 황이다. 동조합 설립 이후에 업무를 시작한 1월은 기존의 여체계를 그

로 유지하 으며, 3월부터 여인상을 반 하 다. 동산미화 용역업체에서 책정된 여수

이 180만여 원인 데 반해, 기말상여 으로 여인상분이 반 된 3월부터의 여는 략 210

만～220만 원 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근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이다. 우선 작업장

구가 제 로 지 되고 있으며, 업무배치도 조합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각종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통해서 업무의 특성상 갖게 되는 험에 공동으로 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직무안정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임○○ 씨의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의 월 여 황을 보면, 우선 기본  기  2014

년 3월에 1,460,000원에서 2015년 3월에는 1,590,000원으로 상승하 으며, 실지 액은 2,858,210

원에서 3,288,000원으로 429,790원 인상되었다.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A구시설 리공단으로 이 ․통합된 A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연평균 여수 은 6호  기  40,247,135원이었으며, B 동

조합은 42,088,920원에 이르고 있다. A구시설 리공단의 월 여수 과 비교하여 B 동조합의 

월 여수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인력으로 재 업무 구역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A구시설 리공단보다는 근로 강도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토

요일 근무의 경우, 시설 리공단의 노동자들이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반해, B 동조합

의 노동자들은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업무를 종료하고 있다. 2015년 8월 재 B 동조합은 16

명의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임이사 1명과 15인의 작업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작업

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임이사는 보충요

원으로 작업조에 투입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업무는 각각 차량 2 를 운

하고 있으며, 차량 1 당 운 원 1명과 수거원 2명으로 각각 총 6인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 업무는 차량 1 를 운 하고 있으며, 운 원 1명과 수거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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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업체별 연평균 여 총액 비교

(단위: 원)

A구시설관리공단(안) B협동조합

항목 조합원 계산식 비고 항목 조합원 계산식 비고

기본계수

기본급 1,425,120 6호봉 기본급 1,590,000 6호봉

통상임금 1,805,120
통상시급: 

8,637
통상임금 1,740,000

통상시급:

10,968

통상일급 69,095
통상시급*

일8시간
통상일급 87,705

통상시급*

일8시간

연간총액 17,101,440
기본급*

12개월
연간총액 19,080,000

기본급*

12개월

제수당

작업

장려수당
70,000 연 840,000 교통보조비 200,000

연

2,400,000

가족수당

배우자 

40,000

자녀20,000

운전수당 200,000
연

2,400,000

위생수당 60,000 연 720,000 위생수당 60,000 연 720,000

특수

업무수당
90,000 연 1,080,000

특수

업무수당
90,000

연

1,080,000

체력단련비 902,560
통상임금*

250%

연간총액 4,512,800 연5회 지급

자녀

학비수당
연4회 지급

월420,000

(고등학교)

정근수당 270,768

근속연수별

지급률적용

(30%)

통상임금*

100%

연간총액 541,536 연2회 지급

총연간합계 7,694,336
가족/자녀

학비제외
총연간합계 6,600,000

상여

기말수당 902,560
통상임금*

200%
기말수당 290,000

통상임금*

200%

연간총액 3,610,240 연4회 지급 연간총액 3,480,000 연12회지급

명절휴가비 1,083,072
통상임금*

120%
명절휴가비 900,000

통상임금*

100%

연간총액 2,166,144 연2회 지급 연간총액 1,800,000
연2회(설/

추석)지급

총연간총액 5,776,384
기말총액+명

절총액
총연간총액 5,280,000

기말총액+명

절총액

휴일근로

시간 월5일
평균근로

시간(약40h)
연60일 시간 월5일

평균근로

시간(약40h)
연60일

월평균액 518,212
5일*통상

일급*150%
월평균액 657,780

5일*통상

일급*150%

연간총액 6,218,550
월평균액*

12개월
연간총액 7,893,360

월평균액*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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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계속

A구시설관리공단(안) B협동조합

항목 조합원 계산식 비고 항목 조합원 계산식 비고

연차

일수 15
1년이상(8할

이상근무시)
일수 15

1년이상(8할

이상근무시)

월금액 69,095
통상일급기

준(12개월)
월금액 87,704

통상일급기

준(12개월)

연간총액 1,036,425
통상일급*

휴가일수
연간총액 1,315,560

통상일급*

휴가일수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160,000 매월지급 정액급식비 160,000 매월지급

연간총액 1,920,000
월지급액*

12개월
연간총액 1,920,000

월지급액*

12개월

기타
복지포인트 500,000 1인당 500p

연간총액

연평균총액 32,992,160
가족/자녀학비/휴일/연차

제외
연평균총액 32,880,000 휴일/연차제외

실연차/

휴일수당
7,254,975

실연차/

휴일수당
9,208,920 9,208,920

연평균

실총액
40,247,135

연평균

실총액
42,088,920 42,088,920

자료 : B협동조합 내부자료.

작업지시는 장 리이사 4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조직 리이사와 회계 리이사 그리고 교

육이사를 두어 조합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조합운 과 련한 주요한 논의는 조합원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주요 논의내용은 작업방식이나 인력편성, 업무분담, 그리고 내부운  등이

다. 폐기물 수집․운반과 련한 민원사항에서 A구시설 리공단에 비해서 B 동조합의 민원 

수는 상 으로 은 편이며, 수거원칙에 의해 철 하게 이루어는 업무를 통해서 주민신뢰와 

주민친화력을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다. 소결: 임금실태 개선을 위한 쟁점 및 과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고질 인 고용불안과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극

인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안은 ‘직 화’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A구는 다른 지자체처럼 

생활쓰 기 수거를 부분 민간업체에 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약방식에 따라서 직 제, 

톤당단가제 등으로 탁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민간 탁업체마다 임 체계와 후생복리도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각각 다른 업체에서 동일한 근속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의 연 차

이가 1,800만 원 정도 다고 하는 발표(A구청, 2013)가 있으니, 탁계약방식에 따른 임 격차

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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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B 동조합은 다른 동종 업계의 민간 탁업체에 비해서 상

으로 높은 임 수 과 자주 인 조합운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계의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상당히 개선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구청과 B 동조합은 용역계

약 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의 실험이 청소노동자들의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

한 사례라고 단하기는 힘들다. 특히 A구시설 리공단으로의 직 화를 통한 직 고용으로 

환된 상황은 B 동조합의 입지를 상당히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A구는 지속 으

로 A구시설 리공단으로 행업무를 이 ․통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B 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들은 기존의 종속 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동조합을 통

한 노동자들의 자주 인 노동실 을 목 으로 동조합의 유지를 결정하면서, 당분간 B 동조

합의 운 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도 이후에 고된 업무로 인하여 조합원들을 

상으로 하는 동조합운 에 한 교육이 소홀하게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동조합의 민주

인 의사결정과 자주 인 운 의 경험이 조합원들 사이에 축 되어 있지 못한 은 B 동조

합이 해결해야 할 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 A구시설 리공단으로 이 ․통합된 행업무 이외에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하는 신

규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사업 역의 확 를 도모함으로써, B 동조합의 사업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청소분야 사회적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첫째, 사회 가치가 입찰과정에서 실질 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공공조달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국의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는 보수당 정부의 의무  경쟁 입찰체제를 체하기 

해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경쟁의 원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에 기반한 

경쟁은 더 이상 ‘가치’의 주요한 개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앙정부나 지방공공기 이 다른 이해당사자와 마찬

가지로 자원조직, 커뮤니티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강제한 조항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국의 최고가치입찰제는 사회  가치기 을 좀 더 명시 으로 언 하

고 있는 사회가치법(Social Value Act)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는 종합평가

제를 통해서 입찰과정에서 사회  편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입찰조건의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계

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나 수수료 지 방식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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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윤의 공익  이용으로 제한된 입찰조건의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무

엇보다 입찰심사 원회의 구성에 사회 경제 문가와 자원순환 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자원순환을 한 지역사회 참여와 노동자들의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회  목

의 실 이 입찰과정에서 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분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해서는 무엇보다 안정 인 고

용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해 탁기 의 직 화를 통한 직 고용안이 안으

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A구의 사례에서처럼 시설 리공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직

고용안을 안정 인 고용구조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

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시설 리공단의 근로조건이 민간 탁기 보다 상

으로 양호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들의 경 참여 제약으로 인해 근본 으로 노동친화 인 근

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시설 리공단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시설

리공단과 같은 공 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운 할 수 있는 사회화 방안으로의 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랑스의 지역 리공사(CNLRQ)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김유숙 외, 2014). 랑스 지역 리공사(CNLRQ)는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보통교육, 사회  경제를 추구하는 특수한 주체로서, 스스로를 사회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지역 력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리공사는 지역주민과 지방의원, 공공임 주택 공

업자들로 구성된다. 이 세 주체가 이른바 지역 리공사의 제3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지역의 다양한 사회  경제 력 트 (사회통합과 고용을 한 지방계획(PLIE), 기업, 

직업학교, 장인조합)들이 지역의 거버 스에 참여한다. 모두가 함께 해당 지역의 리  경

에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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